
“모든 스포츠의 기본종목! 체조"

 국내(기계체조) 경기 로칼룰(3+2종목/6→8위) 시행의 건

1. 3+2 종목 의무 실시의 건

 가. 관련근거: 2017년도 제2차 (합동)경기위원회 결의(2017. 9. 18./ 2017. 12. 18.) 결의 외

 나. 배    경

   - 현재 국제연맹 규정상 1인 1기의 종목 참가는 올림픽 메달 획득에 나름 효과가

     있었으나 2000년 이후 특정 종목(뛰는 종목) 선호로 체조의 기본기가 무시되는 경향도

     있으며

  ○ 국내 여건상 이는 소위 절름발이 체조선수를 양성하는 부작용으로 표출되며            

     장기적으로는 단체 및 개인종합 경기력 저하로 열악한 우리 체조 발전에 장애          

    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  ○ 이는 우리 체조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

     적어도 남자선수 3종목, 여자선수 2종목을 필수적으로 의무 실시함으로써 

     이를 보완 및 개선해 가고져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

 다. 방    침

   - 기계체조 경기 시 남자 3종목 + 여자 2종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선수만이 결승전

     진출 가능토록 함

   - 필요시 기본 점수 부여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

 라. 주요내용 

   - 종목별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목과 기본점수가 필요함

   - 실시 종목(예시 / 안)

   ○ 남자는 뛰는 종목(마루운동, 도마), 지지하는 종목(안마, 평행봉), 

      매달리기 종목(링, 철봉) 중 각 1종목씩 총 3종목 선택 실시

      ※ 예시: (마루운동)+(안마)+(링) / (도마)+(평행봉)+(철봉) 등 

   ○ 여자는 이단평행봉을 필수 종목으로 하며 1종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총 2종목 실시

      ※ 예시: 이단평행봉(필수) + (마루운동), (평균대), (도마) 종목 중 1종목 선택 실시

   - 기본점수 부여(안)

   ○ 남자는 3종목 합계점수가 30점 이상 ,여자는 2종목 합계점수가 2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

   ○ 3종목 / 2종목의 합계점수가 각 각 30점 / 20점 미만일 경우, 1종목을 추가로    

      출전하여 기본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음



  마. 종목별 선수의 단체점수 적용 방법

    - 종목별 결승진출을 위한 선수는 단체경기 시 본인 점수의 단체전 포함여부를

      경기시작 전(참가신청 시 표기) 신청서를 통해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

       신청하지 아니한 종목별 결승진출을 위한 선수의 득점은 단체점수에 포함되지

       않는다.

    -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7.5.4제도를 종목별 결승진출을 위한 선수의 단체전

      점수 포함 여부에 따라 7.6.4로 실시할 수 있다. 단, 해당 종목에 1명씩만 허용 예정임.

  바. 적용대회 및 대상(안)

    - 국내대회 :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을 제외한 협회 전체 국내대회

      (단, 국가대표 선발전 및 국제대회 파견대표 선발전은 제외)

       ※ 소년체육대회, 전국체육대회는 일정기간 유예 후 실시 예정임.

    - 적용대상 : 기계체조(남,여)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선수해당 

      ※ 대학부, 일반부는 추후 실시여부 판단 예정임.

     
  사. 시 행 일: 2018. 1. 1. 일부 

2. 종목별(기계체조) 결승 경기 8위까지 적용 실시(안)

  가. 사유(목적)

    ◦ 현행 종목별 결승경기 참가 선수의 제한(6위까지)룰을 오랜 시행 당시 경기시간 축소 등

      사유로 관례(로칼룰) 시행해 왔으나

    ◦ 국제연맹 룰에 의거 8위까지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환원 시행코져 함

  나. 방    침

    ◦ 국제 룰에 의거 종목별 결승 경기는 8명 적용 예정임

  다. 시행시기: 2018. 1. 1. 일부 


